
■ 【별표 15】

비리감점 신고시 처리절차(제37조제3항제5호와 관련)

심의위원, 업체, 국민 신고(온라인 턴키마당 등)

⇓

신고접수

(접수 : 발주부대·기관, 관리 : 심의운영기관)

⇓

내부검토

(발주부대·기관)

* 심의운영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

⇓

업체에 신고내용 통보

(발주부대·기관)

* 소명기간 : 통보일로부터 10일(필요시 1회 5일 연장가능)

⇓

심의요청

(발주부대·기관 → 심의운영기관)

⇓

위원회 개최․의결

(심의운영기관)

⇓

감점부과 및 의결내용 통보 / 시스템 등록

(심의운영기관 / 국토교통부)

⇓

신고내용에 따라 차기 심의에 반영 등 후속조치

(심의운영기관, 발주부대·기관 등)


